
고용보험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1.부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

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수,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2022. 1. 1.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면서,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무제공플랫

폼’이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을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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